
[기업규제 건의과제 심의결과 Ⅱ]



  ※ 구제역  등의 역학조사 결과 

대부분 가축분뇨가축사료 등

을 운반한 차량에 의한 기계

적 전파인 것으로 확인됨





(BOD: 20
㎎/L, COD: 40㎎/L, SS: 20㎎/L 

⇒ BOD: 30㎎/L, COD: 40㎎/L, 

SS: 30㎎/L)

※현행은 수산물판매
장, 세탁시설, 산업
시설의 정수시설에서 
발생되는 폐수는 오
수처리시설에서 처리
하도록 규정



 ※현재도 폐합성수지류로서 재

활용이 가능한 경우 신고절

차를 거쳐 사용이 가능함



 ※예 :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 

100mg/S㎥ 경우 TMS측정

기오차율이 ± 30%이므로, 

전송 DATA의 농도가 

130ms/S㎥ 이상일 경우 

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적용

  ※측정기의 측정값 오차율이 입

자상물질은 30% 이하, 가스상

물질은 20% 이하로 나타나야 

하는데, 이는 측정값 오차가 

30%나 20%라는 의미가 아니고, 

주시험방법과 비교하여 30% 또

는 20% 이내의 오차율의 제품

이라는 의미임

※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

의하면 배출시설별 배출허용

기준 초과인정은 1~5시간임





ㅇ 

   





 ※ 현재 배출업소는 운반개시 3
일전 폐기물 임시수집운반증 

발급을 신청하여 증명서를 운

반차량에 붙이고 중간처리업

소까지 운반하도록 되어 있음









※ 04.8.1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

규칙 개정을 통해 노인전문요

양시설 등 5개기관을 감염성

폐기물 발생기관으로 추가 

지정한 바 있음



※ 생활악취시설은 악취방지법에

서 세분화



※ 악취법 시행규칙 

제정안 심의시 경

제2분과위 심의결

과



※ 수분으로 다른 물품이 훼손

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

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

을 담는 경우, 건과류, 건

어물, 베이커리 등을 벌크 

판매시 매장에서 포장하여 

가격표를 붙이는 경우 등은 

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 

무상제공 규제대상에서 제외

하여 국민생활상의 불편을 

최소화한 바 있음



 ※재활용신고제도는 불법처리 방
지를 위한 것으로 신고의무 면

제(3안)는 수용곤란






